
적합 여부검토 사항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인건비검토서식

연구
업무에
종사
하는지
여부

겸업
여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세액공제를신청한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요원등이연구소등의업무만을수행하는지여부

(회사의수익사업프로젝트등과관련하여기술영업등의일반매출활동등을
수행하는등연구개발업무외다른업무를전혀수행하지않는지여부)

예 아니요

세액공제를신청한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요원등이연구소등에상시적으로근무하는것이

-조직도(연구소조직도),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발령일), 연구소내부도면등을통해
확인되는지여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세액공제를신청한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요원등에게지급한금액이근로의대가로서

지급되는인건비에해당하는지여부

다음의인건비등을제외하였는지여부

①「소득세법」제22조에따른퇴직소득에해당하는금액

②「소득세법」제29조및「법인세법」제33조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

③「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의2제2항에따른퇴직연금등이부담금및「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따른퇴직연금계좌에납부한부담금

연구소등
에서
상시근무
여부

인건비
해당
여부

주주인임원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였는지여부

①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모두행사하는경우당해법인의총발행주식의100분의
10을초과하여소유하게되는자
②당해법인의주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제7항에따른지배주주등및당해
법인의총발행주식의100분의10을초과하여소유하는주주
③위②에해당하는자(법인을포함한다)와특수관계인.이경우법령에§2 (7)⑧에
해당하는자가당해법인의임원인경우를제외한다.

세액공제를신청한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요원등이연구소또는전담부서
(이하"연구소등")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및이들의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지원하는자또는연구개발서비스업에종사하는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여부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를제외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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